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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싼주와 임업후계자 · 독림가의 산림투자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임 · 독림가가 일반 

산주보다 산림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1. 일반현황의 비교에서 임 · 독립가가 일반산주보다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 면에서 높게 나왔으며， 

직업의 경우 입 • 목램자는 다양환 쩍좀어l 좋사하고 있는 반면 일반산주는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산림의 소유동기에서 임 · 독림가의 경우 일부상속 · 일부매입이 4 1. 2%로 가장 많은 반면， 일반산 

주의 경우는 선대로부터의 상속이 40.9%로 가장 많았다. 

3.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태도에서 임 · 독럼가가 일반산주보다 과거 5년동안 산림투자 경험과 정부지 

원 신청경험 모두 높게 나타났다 

4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산주보다 임 · 독림가가 정부지원 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제도의 실행상태에 대해서는 임 · 독림가와 일반산주 

모두 ‘그저 그렇다’는 미옹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ABSTRACT 

The study is focused on comparing the perception of forest investment by two types of 

forest owners , ordinary forest owners (OFOs) and forestry successors and model forest 

owners(FSMFOs). The results show that FSMFOs' perception of forest investment is 

relatively high compared with OFOs' perception. The detail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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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the general status , the education and income levels of FSMFOs are higher than 

those of OFOs , and FSMFOs are engaged in various kinds of jobs while OFOs are 

inclined to lean toward farming. 

2. Of the motives to own forests , partial-purchase and -inheritance is the most of 

FSMFOs(41. 2%) and inheritance the most of OFOs(40.9%) 

3. The number of FSMFOs who had made forest investment and applied government 

support is more than that of OFOs 

4. FSMFOs know government support better than OFOs do , while both show 

lukewarmness on weather the support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rules 

Key words: forest investment, forestη successor, government support 

1 . 서 론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산 

림은 그 동안 치산정책에 힘입어 녹화는 이루어 

졌으나 1998년 현재 평균 임목 축적이 ha당 

56.5m이고 임도시설은 ha당 2.1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할 때 크게 뒤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는 매년 목재수요량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막대한 외 

화를 지출하고 있어 산림을 목재의 안정적 공급 

기지로 구축하려는 노력은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할 입장이다. 또한 상당수의 인공림과 천연림이 

갱신， 간별 및 육림작업이 요구되는 상태에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자원화 정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김남균， 1992; 김종관， 1999) 

특히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 

림은 국 · 공유림과 비교할 때 임업생산변에서 상 

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산림정책 

상 그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 

자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사유림 산주는 일부 독 

림가와 임업후계자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며， 그 

외 대부분의 사유림 산주는 규모의 영세성， 노동 

력， 자본， 기술 및 경영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 

여 정상적인 경영에 의한 산림소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산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강학모 

등， 1997; 장우환과 장철수， 1999; 최종천과 

서영완， 1993) 

정부에서는 사유림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간별과 육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국고 

40% , 지방비 40%) , 그리고 임도건설 비용의 

90%(국고 50% , 지방비 40%)를 산주에게 보 

조하고 있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자율적 산림경 

영유도와 경비절감을 위하여 사유림 영림계획 작 

성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대리경영제도를 도입하 

였다(서병수 등， 1999) 

한편， 사유림은 소유주체인 산주와 정책주체인 

국가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강구할 때 산주의 참여 없이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산주의 참여가 없는 무리한 실행은 결국 

사업을 불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주체와 정 

책대상간의 마찰을 불러일으켜 소기의 성과를 얻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산주가 산림시업 또는 

산림투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며 , 현행 제도 

는 이들의 투자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주의 투자에 대한 인 

식 및 산주의 투자행동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영 

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일반산주와 독림가 · 임 

업후계자의 산림투자에 대한 인식을 비교 ·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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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조사 개황 

구 분 일반산주 

발송량(통) 180 

회수량(통) 44 

회수율(%) 22.2 

n. 연구방법 

1. 조사지 개황 

조사 대상지는 강원도 157B 시 · 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시 · 군별로 일반산주와 독림가 그리 

고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산주의 

경우 10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를 

대상으로 전 시 · 군에서 임의 추출하였으며， 임 

업후계자와 독림가(임 · 독림가)는 산림조합 강원 

도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 

였다 설문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들의 인식 

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주의 일반현황， 산림소유 

동기， 지난 5년간의 산림투자 경험 및 산림소득 

경험， 향후 산림투자 의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산림투자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업 

보조금， 임업융자， 임업세제에 대한 산주들의 반 

응을 조사하였다 

표 2. 1999년 사업별 · 재원별 임업 보조계획 

사 업 별 겨l 

계 368.738 

일 반 회 계 183.504 

농 특 회 계 185.233 

자료: 자치단체보조금예산(확정)통지， 산럼청. 1999 

임·독림가 합 계 

84 264 

52 96 

62.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정책지원 

을 받는 임업후계자 및 독럼가와 상대적으로 낮 

은 정책지원을 받는 일반산주의 일반현황 및 투 

자인식을 비교하였다 편의상 설문조사에서는 임 

업후계자 및 독림가를 임 · 독림가로 구분하여 같 

은 부류로 취급하였는데， 이는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조사 

에서 일반산주에 대한 사항은 괄호안에 표기하였다 

rn. 사유림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1. 보조금 제도 

산림법 제 109조에서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 

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108조 2항에서는 

영림계획의 작성 · 변경， 시업 및 시업의 대행， 

임업기술지도·조림 및 육림， 임도， 지정산림의 

관리， 특수개발지역의 개발， 자연휴양림 · 수목원 

(단위 : 백만원) 

국 고 지 방 비 자부담 

205.595 124.783 38.360 

118.963 60 .434 4.107 

86.632 64.348 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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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성 및 관리 · 운영 등 7개 분야에 걸쳐 민간 

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분야의 보조사업은 재원별로 일반회계와 

농특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각각 

1. 835억원과 1. 852억원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 일반회계의 경우 조림사업과 임산 

물유통시설설치사업을 제외한 숲가꾸기 사업이나 

산림병해충 방제， 그리고 사방사업과 같은 공공 

사업에 대부분 보조되고 있으며， 농특회계의 경 

우 조림， 육림， 임도， 임산물 가공 및 유통 등 민 

간분야에 대부분 보조되고 있다. 

산림분야 중 주요사업별 보조사업대상과 보조 

기준을 보면 사방사업， 자연휴양림조성， 지방수 

목원조성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 

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상호 분담 

하여 실행하고 있다. 한편， 조림， 육림， 간벌， 임 

도사업과 같이 실수요자가 민간인 경우는 지방자 

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이를 교부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액을 포함하여 실수 

요자인 산주에게 재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이 수 

행되고 있는데 산주는 해당 사업별로 일정한도의 

자력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임업금융 제도 

사용되고 있으나 보조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선진국에서는 장기저리의 융자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우리 나라 산림분야에 소요되는 금융지 

원은 1954년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양묘자금이 

융자된 적이 있었고 1967년 산림청이 발족됨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의 예산 

에 임업자금항목을 설정하여 양묘단지확보 및 기 

타 임산물 유통시설부문에 융자되었다. 

산림개발법이 1972년에 제정 · 공포되고 이 법 

에 근거하여 마련된 산림개발기금은 1974년부터 

조림사업분야에 주로 융자되기 시작하여 산림조 

합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협이 대출사무 

를 취급하였다 그후 1980년 산림법을 개정하여 

종래의 산림개발법을 흡수하고 또한 산림조합법 

을 제정， 산림조합에서 산림개발기금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981년부터 

산림조합에서 융자금의 대출업무를 취급하여 오 

고 있다. 

지난 5년동안 임업분야에 있어 융자금 지원규모 

는 1994년의 89.238백만원에서 1997년 136.550 

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1998년에는 110.305 

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 현재 재원별 융 

자현황을 살펴보면 농특회계가 43 .1 24백만원으 

로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업진흥 

산림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은 산림사업의 특수 기금이 40.281백만원 (36.5%) . 농안기금이 23.900 

성으로 인하여 보조제도가 핵심적인 유인수단으로 백만원 (2 1. 7%)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재원벌 융자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임업진홍기금 재특자금 
농업단체 

농안기금 농특회계 
자금(양묘) 

1994 89.238 19.000 37.899 32.339 

1995 103.973 22.743 37.804 43 .426 

1996 123.370 31. 748 46.877 44.745 

1997 136.550 44 .485 2.500 26.133 63 .432 

1998 110.305 40.281 3.000 23.900 43 .1 24 

자료 : 임업통계연보， 산럼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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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제지원 제도 

임엽은 생산기간이 초장기적이고 소득발생이 

간단적이며 다년간 누적되어 옹 것을 한꺼번에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생산의 누적수확에 누 

적세율을 적용한다면 과중한 부담을 가져오기 때 

문에 이를 고려하여 세제상으로 배려되고 있다 

임업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세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산림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그리고 종합토지세 등이 임업에 가장 깊 

게 관련되어 있다 우선 산림소득세는 조림기간 

이 5년 이상인 임지에서 임목을 벌채하였거나， 

임목을 매각 또는 양도하였을 때에 발생한 소득 

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제를 말한다(소득세법 제 

23조) 그러나 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 ·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 

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 이밖에 소득세법 제 23조와 29조에서는 산림 

소득의 공제를 그리고 동법 제 43조에서는 산림소 

득의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등 산림소득세의 경감 

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산림에 대하여서도 재산취득의 원인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3)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 

는데 세액의 산출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대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경 

우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야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 

간이 5년 이상인 29만 7천 m' 이내의 산림지와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 

에는 99만 Iπ 이내의 산림지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상속세법 제 11조의 3) 

3) 상속세는 재산상속. 遺體 또는 死因體與에 의하 

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언 또는 受遺者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국세를 말하며. 증여 
세는 다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 

득한 자에게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 
가액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셋째， 종합토지세4)로서 산림의 경우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을 인가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 

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자연환경지구내의 임야，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 

한보호구역내의 임야 등은 과세표준액의 0.1%의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 

243조의 16 제 3항). 이는 법정제한림에 대한 과 

세특례를 인정하고， 산림법 규정에 의한 영림계 

획에 따라 정상적인 산림시업을 하는 경우 세제 

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산림을 임업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4. 임 · 독림가 지원 제도 

우리 나라의 사유림 경영을 육성하기 위한 제 

도로서는 1971년에 시작된 독림가 육성제도와 

1989년에 시작된 임업후계자 육성제도， 그리고 

1974년 시작된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이 있다 이 

중에서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법적 · 제도 

적으로 육성정책에 비하여 사유림 협업경영사업 

의 경우 지원대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5)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육성제도를 살펴보면， 현 

재 독림가는 크게 개인독림가와 법인독림가로 구 

분되며， 이 중에서 개인독림가는 다시 산림 소유 

규모 및 조림실적에 따라 모범 독림가. 우수 독 

림가， 자영 독림가로 세분된다. 이들 독럼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인정요건 및 인정권자를 보면 

표 4와 같다. 

4) 종합토지세란 소유자 단위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한 다음 소유토지의 가액 

에 따라 응능(應能)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조세를 
통해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는 한편. 토지투 
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하여 지가안 
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세 
제이다 

5) 사유럼 협업경영사엽은 1990년 협업체가 엄협 
의 협엽(지도)계 조직으로 흡수 된 후 경영체 
기능이 약화되고 지도기능만 남아있어 사유림 
기술지원 제도로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장우환과 장철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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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임 · 톡림가 인정요건 

구 분 인정요건 

-디L버n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이상인 자 

1。-끼 ~‘ 
소유산림 100ha 이 상 또는 

개인 용재 림 50ha이 상 또는 유실수 20ha이 상 조림 한 자 
독림가 

자영* 
소유산림 20ha이 상 또는 

용재림 10ha이상 또는 유실수 5ha이상 조림한 자 

법 인 소유산림 500ha이 상 또는 조림 실적 300ha이 상인 자 

- 독림가의 자녀 

- 10ha이상의 산림소유자(직계존속， 형제 · 자매소유 포함) 

- 10ha이상 국 · 공유림 분수 · 대부자 

임업후계자 
고교이상 임업분야 학과 졸업자로서 5ha이상 산림소유자 

- 전문대 이상 임업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임업경영자 또는 경 

영희망자 

- 3ha이상 산림소유자로서 산림종묘， 분재소재， 버섯， 야생 

화 등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희망자 

* 자영독럼가의 인정요건은 1999년부터 소유산럼을 30ha에서 20ha로 완화하였유 
자료 : 산럼청. 독럼가 및 임업후계자 일람. 1998 

인정권자 

산림청장 

도지사 

시장·군수 

산림청장 

시장·군수 

이러한 독림가 육성정책은 1971년 최초로 

201 명의 독림가가 지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 573명 으로 급격 히 증가하였다가 1997 
년 현재 334명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부터 

1997년까지 유형별 독림가 지정현황을 보면， 우 

수독림가의 경우 227명에서 110명으로 117명이 

감소하여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으며 , 자영 독림 

가의 경우 257명에서 154명으로 103명이， 그리 

고 모범독림가의 경우 76명에서 56명으로 20명 

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임업후계자의 경우 1990 

표 5. 연도별 독림가 현황 

표...，느 리口 

연도 임업후계자 
계 ~ 닝 n} 법 인 7 。-τ까‘- 자영 

1980 573 76 13 227 257 
1986 484 71 12 192 209 
1990 443 67 11 166 199 139 
1995 336 56 13 115 152 266 
1996 335 57 14 113 151 337 
1997 334 56 14 110 154 429 

자료 : 산럼청. 독럼가 및 임업후계자 일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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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톡림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임업진흥기금의 융자조건 

융자조건 

사 업 명 연리 거치 상환 융자한도 및 비율 사업량 융자규모 

(%) (년) (년) 

독림가 육성 3 5 10 
사업자 당 3억원 이내 (30백만원 

100명 50억 
까지는 신용대출) 

임업후계자 
3 5 10 

사업자 당 2억원 이내 (30백만원 
100 1경 50억 

~， λ~ 까지는 신용대출) 

자료 : 산럼청. 독럼가 및 임업후거l자 일람. 1998 

표 7. 교육수준 

피 :w.~T-까-τ :ζ 투，L 송 -1L 국졸 3 ;ζ- 듣 ;ζr 

응답자수 0 11 
(명) (1) ( 11) (1) 

비 율 0 13.5 21. 2 
(%) (2.2) (25.0) (25.0) 

년 139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1997년 429명으 

로 269명이나 증가하였다6)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임업진홍기금의 

융자제도를 살펴보면， 1998년 현재 독림가와 임 

업후계자에 대한 융자조건은 연리 3% ,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조건이 같다 반면에 융자규 

모를 보면， 독림가의 경우 100명에 대하여 50억 

원을 1인당 3억원 이내에서， 임업후계자의 경우 

100명에 대하여 50억원을 1인당 2억원 이내에 

서 융자해 주고 있어 융자규모에 있어서 다소 차 

별을 두고 있다. 

N. 산주의 산림투자인식 

1. 일반현황 

1) 교육수준 

임 · 독림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9 

6) 독럼가의 수는 감소한 반면 임업후계자의 수가 
증가한 이유는 독럼가와 임업후계자의 연령구성 
이나 노동여건. 경영규모， 경영의욕 등이 다르 
기 때문이다(장우환과 장철수， 1999) 

:ï!.응 ;ζ흐 대졸 합계 

19 15 52 
(7) (4) (44) 

36.5 28.8 100 
(38.6) (9. 1) (00) 

명 (36.5%)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과 중졸 그리 

고 국졸이 각각 15명 (28.8%)과 11 명 (2 1. 2%) 

그리고 7명 03.5%)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 

산주의 경우 고졸이 17명 (38.6%)으로 가장 높 

았으며 중졸과 국졸이 각각 11명 (25.0%) 이었고 

대졸은 4명 (9.1%) 에 불과하였다. 즉， 교육수준 

은 전반적으로 임 · 독림가가 일반산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직 업 

직업을 묻는 질문에 임 · 독림가의 경우 전체 

응답자 52명 중 농업 에 종사한다고 답한 산주가 

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26.9% , 임 

업 21. 2% , 회사원 5.8%로 나타났으며， 일반산 

주의 경우 59.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 

영업 6.8% , 공무원과 임업이 각각 4.5%로 나타 

났다 따라서 임 · 독림가와 일반산주 모두 농업 

에 종사하는 산주가 가장 많았으나. 임 · 독림가 

는 비교적 고른 분포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 농업에 많이 치우치 

고 이A으 야 스 이다 
λ"-0 ~ ~ ,- Mν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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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직 업 

~ 업 임업 농업 자영업 

응답자수 11 19 14 
(명 ) (2) (26) (3) 

비 율 21. 2 36.5 26.9 
(%) (4.5) (59. 1) (6.8) 

표 9. 월평균소득 

소득(만원) 50 이하 50~ 100 100~ 130 

응답자수 12 10 8 
(명) (6) (2) (6) 

비 율 23.1 19.3 15 .4 
(%) L뎌6 .4) 07.3) 03.6) 

3) 평균소득 

월 평균소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임 · 독림가 

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산주가 13명 

(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 이하 12명 

(23.1%) , 50~100만원 10명 09.3%) ， 100~ 

130만원 8명 05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산주의 경우 50만원 이하가 16명 (36.4%) 
으로 가장 많았으며 50~ 100만원 12명 

07.3% ), 100~130만원 6명 03.6%) ， 200만 

원 이상은 5명(1 1 .4%)으로 전반적으로 임 · 독 

림가의 평균수입이 일반산주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소유동기 및 소유이유 

1) 소유동기 

산림의 소유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임 · 독 

표 10. 소유동기 

소유동기 선대유산 자신의 매입 

응답자수 12 18 
(명) (8) (9) 

비 율 23.5 35.3 
(%) (40.9) (20.5) 

공무원 회사원 기타 합계 

3 4 52 
(2) (0) (11) (44) 

1.9 5.8 7.7 100 
(4.5) (0) (25.0) (1 00) 

130~150 150~200 200이상 합계 

5 4 13 52 
(3) (2) (5) (44) 

9.6 7.7 25.0 100 
(6.8) (4.5) 0 1.4) ( 100) 

림가의 경우 일부상속 · 일부매입이 4 1. 2%로 가 

장 많은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는 선대로부터의 

유산이 40.9%로 가장 많았다. 자신이 직접 매입 · 

한 경우는 임 · 독림가가 35.3%로 일반산주의 

2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 · 독림가의 

산림경영활동이 보다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으 

로 해석된다 

2) 소유이유 

산림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 

에 대하여 양쪽 모두 ‘산림소득을 기대하기 때문’ 

이라고 답한 산주가 각각 44.3%와 38.3%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재산증식을 위해서라 

고 답한 산주는 일반산주의 17.0% , 임 · 독림가 

의 18.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묘지 

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임 · 독립 

일부상속·매입 기타 합계 

21 0 51 
(1 5) (1) (44) 

41.2 0 100 
(34.1 ) (2.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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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소유이유 

」까、:%01% 
산림소득 묘지용지 노후휴양지 

재산증식 
농사를 초지·과수원 

기타 합계* 
기대 사용 이용 위해 조성 

응답자수 31 6 5 13 4 4 7 70 
(명 ) (1 8) (1 3) (2) (8) (0) (3) (3) (47) 

비 율 44.3 8.6 7.1 18.6 5.7 5.7 10.0 100 
(%) (38.3) (27.7) (4.3) (1 7.0) (0) (6.4) (6 .4) (1 00) 

* 복수응답 

가의 경우 8.6% 에 지나지 않은 반면， 일반산주 

의 경우 27.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3.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의 태도 

1) 산림투자 경험 

과거 5년동안 산림사업을 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임 · 독립가의 경우 80.8%가 있 

다고 답한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 59.1% 가 있다 

라고 답하였다 또한 산림투자를 위해 정부지원 

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산주는 임 · 독림가 

가 64.7% 에 달하는 반면 일반산주는 27.9% 에 

불과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지원정책 

표 12. 과거 5년간의 산림투자 활동현황 

산림사업 경험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응답자수 42 10 52 
(명 ) (26) (1 8) (44) 

비 율 80.8 19.2 100 
(%) (59. 1) (40.9) (1 00) 

표 13. 사업동기 

사업동기 끼 6.이「서 。 저축수단 정부지원 

응답자수 7 28 3 
(명 ) (8) (1 9) (2) 

비 율 12.7 50.9 5.5 
(%) (1 7.0) (40 .4) (4.3) 

* 복수응답 

에 대한 관심이 정부지원 집단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산림투자 동기 

지난 5년간 산림사업을 한 적이 있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사업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임 · 독 

림가와 일반산주 모두 저축수단이라고 답한 산주 

가 50.9% 와 40.4%로 가장 많았고 수익성과 

시 · 군의 권유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지 

원 때문이라고 답한 산주는 양쪽 모두 예상보다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산주들 

이 자신들의 산림사업이 정부지원에 의해서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신청 경험 

있다 없다 합계 

33 18 51 
(1 2) (3 1) (43) 

64.7 35.3 100 
(27.9) (72. 1) (1 00) 

시 ·군 권유 기타 합계* 

4 13 55 
(5) (1 3) (47) 

7.3 23.6 100 
(1 0.6) (27.7) (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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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소득경험이 있는 경우 소득원 

소득원 목재생산 표고·버섯 종실생산 

응답자수 23 6 0 
(명 ) (0) (7) 0) 

비 율 7l.9 18.8 0 
(%) (50.0) (35.0) (5.0) 

것으로 판단된다. 

3) 산림소득원 

지난 5년간 산림으로부터 소득경험이 있는 산 

주들의 소득원을 물은 결과 일반산주의 경우 목 

재생산과 표고 · 버섯생산으로 부터의 수입이 각 

각 50.0%와 35.0%를 차지하였으며， 임 · 독림 

가의 경우 7 l. 9%와 18.8%로 나타났다. 양쪽 

모두 이 두 사업으로부터의 산림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림소득원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투자여건 

산림의 투자여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임 · 독림가는 33.4%가 일반산주는 41.0% 

가 .크게 향상된다’와 ‘향상된다’는 긍정적인 반응 

을 나타냈다. 부정적인 반응은 임 · 독림가의 경 

우 29 .4%를 보인 반면， 일반산주는 10.1%를 

보였으며 ‘모른다’는 반응은 임 · 독림가의 경우 

5.9%로 일반산주의 15.4%보다 낮게 나타났다. 

5) 산림투자의 장애요인 

산림사업을 방해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하 

여 임 · 독림가의 5 l. 8%와 일반산주의 54.8%가 

표 15. 투자여건 

투자여건 크게 향상 향상 
그저 

그렇다 

응답자수 16 16 
(명 ) (3) (3) (3) 

비 율 2.0 3l. 4 31 .4 
(%) (7.7) (33.3) (33.3) 

산채생산 농용자재 기타 합계 

0 2 32 
(0) (0) (2) (20) 

3.1 0 6.3 100 
(0) (0) 00.0) (00) 

임업의 저수익성과 장기성을 가장 큰 문제로 거 

론하였으며 자금부족과 임업기술 및 정보부족 그 

리 고 타용도로의 이 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 

업의 장기성과 저수익성은 많은 관련문헌에서 흔 

히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유병일 외. 1991: 

최종천과 서영완. 1993) 

4. 산주의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1) 정부지원에 대한 인지도 

산주의 산림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 즉 보조금 제도， 융자 제도 그리고 세제지 

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일 

반산주보다 임 · 독립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 

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 

조금제도와 융자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임 · 독 

립가는 각각 65.4%와 7 l. 2% 에 달하는 반면 일 

반산주는 47.7% 와 54.5% 에 불과하였으며， 세 

제지원 제도에 대하여 임 · 독림가는 44.0%가 

안다고 답한 반면 일반산주는 22.7% 에 불과하 

였다. 또한， 위의 3가지 지원 제도 가운데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임 · 독림가와 일반산주 모두 

다른 두 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빠진다 
크게 

모른다 합계 
나빠짐 

11 4 3 51 
(2) (2) (6) (39) 

2l. 6 7.8 5.9 100 
(5. 1) (5. 1) 05 .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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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이유 

이 유 저수익성 장기성 자금부족 
임업기술 및 다른 용도 

기타 합계* 
정보부족 로의 이용 

응답자수 35 35 27 25 13 135 
(명 ) (1 7) (1 7) (11) (9) (6) (2) (62) 

비 율 25.9 25.9 20.0 18.5 9.6 0.7 100 
(%) (27 .4 ) (27.4) (1 7.7) ( 14.5) (9.7) (3.2) (1 00) 

* 복수응답 

표 17.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 도 보조금 제도 융자 제도 세제 제도 

n나l λ 녁l 7 。r-n「 안다 모른다 합계 안다 

응답자수 34 18 52 37 
(명 ) (2 1) (23) (44) (24) 

비 율 65.4 34.6 100 71. 2 
(%) (47.7) (52.3) (00) (54.5)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반산주의 경우 임 · 독림 

가에 비하여 정부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산주들에 대한 국가 

정책의 홍보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부지원 제도의 평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지원 제도가 산주들의 

표 18. 지원제도 시행여부 

모른다 합계 안다 모른다 합계 

15 52 22 28 50 
(20) (44) (10) (34) (44) 

28.8 100 44.0 56.0 100 
(45.5) ( 100) (22.7) (77.3) (1 00) 

입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 

에 대하여 임 · 독림가와 일반산주 모두 보조금 

제도， 융자 제도 및 세제지원 제도에 대하여 .그 

저 그렇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보조금에 대하여 .매우 잘 시행되고 있다’ 혹은 

‘잘 시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임 · 독림 

가와 일반산주 모두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혹 

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보 

구 -님i!:" 
매우 

잘 시행 그저 그렇다 
잘 시행 전혀 시행 

합계 
잘 시행 되지 않음 되지 않음 

응답자수 4 17 19 11 0 51 

보조 
(명 ) (2) (9) (2 1) (6) (4) (42) 

비 율 7.8 33.3 37.3 21.6 0 100 
(%) (4.8) (21 .4) (50.0) (1 4.3) (9.5) ( 100) 

응답자수 3 14 21 10 2 50 

융자 
(명 ) (1) (3) (23) (8) (4) (39) 

비 율 6.0 28.0 42.0 20.0 4.0 100 
(%) (2.6) (7.7) (59.0) (20.5) (1 0.3) (1 00) 

응답자수 2 7 18 15 8 50 

세제 
(명) (1) (3) (2 1) (7) (6) (38) 

비 율 4.0 14.0 36.0 30.0 16.0 100 
(%) (2.6) (7.9) (55.3) (1 8.4) 05.8) (00)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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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투자분야 

투자분야 sζ- 리 口 # 。그E1 간벌 임도 기타 합계 

응답자수 14 23 24 25 3 89 
(명 ) (6) (11) (1 4) (1 5) (2) (48) 

돋。r 15.7 25.8 27.0 28.1 3.4 100 
(%) ( 12.5) (22.9) (29.2) (3 1. 3) (4.2) (1 00) 

다 높게 나타났다 

융자 제도에 대하여 임 · 독림가는 긍정적인 반 

응(32.0%) 이 부정적인 반응(24.0%)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산주는 부정적인 반응(30.8%) 

이 긍정적인 반응0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함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조금 제도의 경우 양쪽 모두 평 

균이상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융자 제도에 

대해서는 일반산주가 평균이하의 평가를， 세제지 

원 제도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평균이하의 평가 

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산림투자 분야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산림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칠문에 대하여 임 · 독림가는 52명 

중 82.7%가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일반산주 또 

한 44명중 70.5%가 있다라고 답하였다. 지난 5 

년동안 산림투자를 경험한 산주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임 · 독림가의 경우 80.8%였으므로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 

59.1%였으므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산림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표 20. 기술지도 

기술지도 전혀없음 1-5회 6-10회 

응답자수 14 37 0 
(명) (28) (2) (2) 

동。F 26.9 71.2 0 
(%) (65. 1) (27.9) (4. 7) 

임 · 독림가의 경우 임도， 간벌 그리고 육림이 각 

각 28.1%. 27.0%. 25.8%로 나타났으며， 일반 

산주의 경우도 임도， 간별， 육림이 31. 3%. 

29.2%. 22.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4) 기술지도 

지난 5년간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이 주관하는 

기술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 

하여 임 · 독림가의 경우 26.9%가 전혀 없다고 

답하였으며， 있다라고 답한 산주 모두 1-5회의 

기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 

산주의 경우 65.1%는 전혀 받은 적이 없었으며， 

1-5회의 기술교육을 받은 산주가 27.9%. 6-

10회가 4.7%. 16-20회도 2.3% 에 달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일반산주에 대한 기술지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술지도를 받은 산주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이 산림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웅이 되었는지 

를 물은 결과 임 · 독림가의 경우 71. 1%. 일반산 

주의 경우 66.7%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N. 결 료르 

이제까지 강원도 지역의 일반산주와 임 · 독립 

11-15회 16-20회 21 이상 합계 

0 0 52 
(0) (1) (0) (43) 

0 0 0 100 
(0) (2.3) (0) (1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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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산림투자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현황의 비교에서 임 · 독림가가 일반 

산주보다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 면에서 높게 나 

왔으며， 직업의 경우 임 · 독림가는 다양한 직종 

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일반산주는 농업에 편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림의 소유동기에서 임 · 독림가의 경우 

일부상속 · 일부매입이 4 1. 2%로 가장 많은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는 선대로부터의 유산이 40.9% 

로 가장 많았다. 산림의 소유 이유에서 임 · 독림 

가와 일반산주 모두 산림소득을 기대하기 때문이 

라고 응답한 산주가 가장 많았으며 , 반면에 재산 

증식을 위해서라고 답한 산주는 일반산주와 

임 · 독림가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셋째，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태도에서 임 · 독림 

가가 일반산주보다 과거 5년동안 산림투자 경험 

과 정부지원 신청경험 모두 높게 나타났다 산림 

사업 경험이 있는 산주들의 사업동기는 임 · 독림 

가와 일반산주 모두 저축수단이라고 답한 산주가 

가장 많았고， 산림으로부터 소득원 또한 목재생 

산과 표고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양쪽 모두 

산림소득원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산림의 투자여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임 · 독럼가가 일반산주 보다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두 집단 모두 부정적 

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하였다. 

넷째， 산주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보조금 제 

도， 융자 제도， 세제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일 

반산주보다 임 · 독림가가 정부지원 제도에 대하 

여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부지원 제도의 실행상태에 대해서는 임 · 

독림가와 일반산주 모두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 

인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산림투자를 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산주 

는 임 · 독림가의 경우 82.7%. 일반산주의 경우 

70.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지난 5년동안 산 

림투자를 경험한 산주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임 · 독림가의 경우(80.8%) 별다른 차이를 보이 

지 않는 반면. 일반산주(59.1%)는 상당히 긍정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임 · 독림가의 73.1%가 지난 5년간 산림청 

이나 산림조합이 주관하는 기술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 34.9% 에 불과하였 

다 

이상에서와 같이 임·독림가는 일반산주보다 

임업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 · 독림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홍보가 일반산주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일반산주의 경우도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보 

다 많은 산주가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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